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  양  요  건
동거시 비동거시

1. 배우자 ○ 부양인정 ○ 부양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이하"생
부모"라한다)

 다. 모가 부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 
이하 "계부"라 
한다), 부가 
모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처, 
생부의 
처(이하"계모"
라 한다)

○ 부양인정

○ 부양인정

○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부양불인정

3. 자녀인 
직계비속

 가. 자녀
 나.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하"
생자녀"라한다
)

○ 부양인정
○ 부양인정

○ 부양인정
○ 생자녀의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없거나, 생자녀의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4.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외조부모이상
인 직계존속

○ 부양인정

○ 부양인정

○ 가입자가 장손인 경우 : 
부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없거나, 부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가입자가 장손이 아닌 
경우 :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5. 손이하인 
직계비속

 - 기혼자인 손녀

 - 외손자녀

○ 부가 없거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부가 없거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부가 없거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부양불인정

○ 부양불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남자(사위·손녀
사위 등)

○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부양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장인·
장모·시부모 
등)

○ 부양인정 ○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경우 부양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부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부양불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 부양불인정
10. 형제·자매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인정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 
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

 ※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